
4.3.13 졸업종합시험규정 일부개정(안) 입안서

1. 개정이유

◦ 졸업종합시험 관련 상위 규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‘학칙 제57조(학위수여)’는 학사학위 수여에 관한 내용이며, 졸업

종합시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고, 학사내규 제43조(졸업)에 졸업종합시험 시행 근거가 충분하므로 삭제하고

자 함

◦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사항 중 60점 이상 취득 교과에 대한 과목 합격증 교부 사항은 불필요한 행정행위(실제 시행

하고 있지 않음)로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함

◦ 졸업종합시험 불합격자에게 ‘수료증을 수여’하지는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◦ 관련 규정(학칙)으로 ‘학칙 제57조’ 삭제(제1조)

◦ 불합격자 중 60점 이상 취득한 교과에 대한 과목 합격증 교부내용 삭제(제7조 제1항)

◦ 불합격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 내용 삭제(제12조)

3. 규정 개정안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    



4.3.13 졸업종합시험규정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   행 개   정   안 비  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57조및 학사내규 

제43조에 규정된 졸업종합시험(이하 “종합시

험”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---- 학사내규 제43조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.
(조항 수정)

제7조(불합격자에 대한 조치) ① 불합격된 자의 시

험성적은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취득한 교과에 

한하여 과목별 합격을 인정하고 과목 합격증

을 교부한다.

제7조(불합격자에 대한 조치) ① 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 인정할 수 있다.
(조항 수정)

② <생략> ② <현행과 같음>

제12조(종합시험등의 유효기간) 종합시험의 유효기

간은 시험에 합격한 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

의 학점을 취득할 때까지이며, 불합격된 자에게

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

를 부여한다.

제12조(종합시험등의 유효기간) 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재응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(조항 수정)


